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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동식물유산 2025-04-01

1.「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건립

가. 제안사항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건립을

위해 자연유산에 대한 행위 등의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건립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ㅇ 지 정 일 : 2000. 7. 6.

(3) 신청내용

ㅇ 사업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건립

ㅇ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산344번지

ㅇ 사업내용: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건립 3동

- 1동(2-2구역): 다가구주택(3가구) / 194.64㎡ / 지상2층 / 높이 9.5m

- 2동(2-2구역):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188.9㎡ / 지상1층 / 높이 11.9m

- 3동(2-1구역): 다가구주택(3가구) / 197.64㎡ / 지상2층 / 높이 7.5m

(4) 자연유산과의 거리 : 허용기준 2-1, 2-2구역(이격거리: 20m)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1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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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의견 (******)

ㅇ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주변 다가구주택(3동) 건립은 강화갯벌 남단으로

저어새 주요 서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자연유산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서면검토 의견서

<*** 국립자연유산원 팀장 / 2025. 5. 16.>

ㅇ 본 허가 신청 건은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다가구주택 신축과 진입로 부지를 조성하는 것임.

ㅇ 저어새는 간조시 넓은 갯벌에서 물을 따라 이동하며 먹이를 취식하고, 만조시

바닷물이 차지 않은 바위 또는 배후습지에서 휴식을 취하는 특성이 있음.

ㅇ 해당 지역은 강화갯벌 남단으로 넓은 갯벌이 펼쳐져 많은 저어새가 먹이터로

이용하는 지역이나, 본 허가 신청 지역의 앞 갯벌은 만조시 저어새가 쉴

휴식공간이 없어 인근의 배후습지지역(물꽝)에서 휴식을 취한 후 간조시

다시 갯벌로 이동하는 지역으로 건물 건립으로 인한 저어새 휴식지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ㅇ 다만, 번식시기에 건설(소음, 분진 등)에 따른 방해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번식시기에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사 시 발생하는 절개지는

식생옹벽 등의 공법으로 저감하는 방안이 필요함.

(2)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서

<*** 자연유산위원회 동식물유산분과 위원 / 2025. 5. 28.>

ㅇ 현지의 지형이 이미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갯벌에서 건축물 예정지를

전망할 경우 직접적으로 건물이 보이지 않는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음.

ㅇ 기존에 해안(갯벌)과 인접하여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본 건축 예정부지와

접하여 과거에 건축한 높은 기와집 건물이 자리잡고 있으며, 또한 과거 군

초소가 방치되어 있고 돈대 정상에는 군부대 건물 등 주변에 이미 다수의

건축물이 존재함.

ㅇ 건물에 수반되는 유리난간의 경우 산림성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는 방안이

요구됨.

ㅇ 기존 수목을 제거하여 전망을 확보하는 공사를 수행하나 대부분 관목류와

아까시나무이므로 산림훼손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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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건축물을 완공 후 펜션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해안은

군사지역이므로 사람의 접근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갯벌에 사람의 출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저어새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지자체 의견

<****** *** ***** / 2025. 5. 16.>

ㅇ 해당 사업지에서 자연유산구역까지의 거리 20m로 가까운 편이나 사업의

개발은 대부분 산344번지의 우측의 갯벌로부터 2-1, 2-2구역에 건축물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는 경사가 가파른 지형임.

ㅇ 다만, 해당구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구역 내 위치해 있음에 따라 건축물

신축 시 저어새의 서식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바. 참고자료

□ 제3차 자연유산위원회 동식물유산분과 심의(2025.5.21.) 보류

ㅇ 보류 사유: 도면을 포함한 관련 자료 보완 후 재검토

□ 자연유산구역 및 사업위치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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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도

(1) 사업위치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조면 장화리 일원)

(2) 사업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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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개요

(4) 대지종, 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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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화재 거리도

 (6) 부지 현황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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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동

(1) 1층 평면도

(2) 2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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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붕 평면도

(4)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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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좌측면도

(6) 주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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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동

(1) 평면도

(2) 지붕 평면도



- 13 -

(3) 정면도

(4) 좌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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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단면도

□ 3동

(1) 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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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층 평면도

(3) 지붕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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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면도

(5) 좌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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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단면도

사. 의결사항

ㅇ 보류

- 저어새 보호를 위한외장재변경 등 세부 설계도 보완 후 재검토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보류 7명, 부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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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동식물유산 2025-04-02

2.「원앙」 관상을 위한 사육

가. 제안사항

천연긴념물「원앙」관상을 위한 사육을 위해 자연유산 행위 등 허가 신청

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천연기념물「원앙」을 관상 목적으로 사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원앙
ㅇ 소 재 지 : 기타 전국일원

ㅇ 지 정 일 : 1982. 11. 16.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관상을 위한 원앙 사육

ㅇ 사업위치 : 천안시 광덕면 지장길 370번지

ㅇ 사업내용 : 원앙 2개체(암1, 수1) 사육

라. 검토의견 (********)

ㅇ 신청사업은「원앙」을 관상 목적으로 사육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행위허가로 인하여 사육의 공익적 목적과 원앙 사육 서식 환경, 방역 및 위생

관리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자연유산위원회 동식물유산분과 위원 / 2025. 6. 11.>
ㅇ 본 건은 천연기념물인 ‘원앙’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의

사육은 사회적 책임과 생태 보전의 의무를 동반함. 이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육 허가가 가능함.
ㅇ 사육 목적이 공익적·학술적이어야 하며, 사육 시설은 생태적 요구를 충족하는

구조여야 하고, 방역체계 및 위생 관리 계획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사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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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관리자에 대한 자격 요건이 입증되어야 함.

ㅇ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육 허가를 판단하기 어려움, 상기 요청 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지자체 의견

<*** *** / 2025. 7. 9.>
ㅇ 본 사업은 천연기념물「원앙」한쌍을 분양 받아 사육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신청인은 현지 조사 중 사육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 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원앙 서식 환경 등에 대한 사항을 고려한 자연유산의 보존과, 시민
공개라는 활용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결정 되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

바. 참고자료

ㅇ 신청지 위치도(천안시 광덕면 지장길 37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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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 사육시설 참고사진

원앙 사육장 원앙 사육장

사. 의결사항

ㅇ 부결

- 천연기념물 원앙사육 및 목적에 부적합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부결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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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동식물유산 2025-04-03

3.「연산 화악리의 오계」 조류인플루엔자(AI) 대비 분산 사육

가. 제안사항

「연산 화악리의 오계」조류인플루엔자(AI) 대비 분산 사육을 위해 자연

유산 행위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연산 화악리의 오계」 조류인플루엔자(AI) 대비 종계(씨닭)를 분산 사육하여

훼손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자연유산 : 연산 화악리의 오계

ㅇ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연산면 화악2길 38-5(화악리)

ㅇ 지 정 일 : 1980. 4. 4.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연산 화악리의 오계 조류인플루엔자(AI) 대비 분산 사육

ㅇ 사업위치 : 경남 산청군 신안면 청현로 157-11

ㅇ 사업내용 : 충남 연산 오계 1031개체 중 376개체(암324,수52) 경남 산청으로

분산 사육하고자 함.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연산 화악리의 오계」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대비 분산

사육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해당 행위 허가로 인해 오계의 서식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방역·위생 관리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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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자연유산위원회 동식물유산분과 위원 / 2025. 7. 9.>

ㅇ 본 건은 「연산 화악리의 오계」조류인플루엔자(AI) 대비 분산 사육 목적으로

사육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산청군에 위치한 분산 사육장 주변 환경은

겨울철새의 서식지인 큰 규모의 하천과는 거리가 멀고, 주변에 산림과 소규모

마을이 인접하며, 마을에는 축사와 소하천이 흐르는 지역임.

ㅇ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질병 확산시 산청의 분산 사육장의 경우 주변에 가금

농장이 없고 겨울철새의 유입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판단됨.

ㅇ 현재분산사육장상단에는외부조류의침입방지를위해그물망이설치되어있는상태

이며, 지상의 울타리 하단에는 아크릴 성분의 포유류 침입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ㅇ 그러나 쥐, 족제비, 너구리 등 땅을 파고 침입하는 포유류의 침입에는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울타리 하단 지하부의 차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태임.

<*** 자연유산위원회 동식물유산분과 전문위원 / 2025. 7. 9.>

ㅇ 연산 화악리의 오계는 원산지가 논산 연산면 화악리로 현재 ㈜지산농원에서

사육하고 있음.

ㅇ 오계의 고유혈통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창궐로 인해 오계로의 전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산사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현 시점에서의 검토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 가능성, 외부와의 단절 여부,

사육장의 환경적 여건(공간적 여건 및 천적 등의 유입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각각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가.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 : 조류인플루엔자는 일반적으로 수금류(오리,

기러기류)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상지역의 경우 인근지

역에 수계가 형성되어 있으나, 수폭이 좁고 수량이 적어 많은 수의 수금

류 유입가능성은 없음. 따라서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

으로 추정됨.

나. 외부와의 단절 여부 : 안정적인 서식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이 통행이 적은 곳을 선택하여야 하며, 본 지역은 다수의 차량이 통

행할 수 없는 환경으로 안정적인 서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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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적 여건 : 본 지역은 주변이 산림지역 및 일부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이 많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야생동물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나, 일부 차단을 위한 조치는

이미 수행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오계들의 방사장 또한 조성 중에 있으며, 조성이 완료되면 현재보다는

더 나은 환경이 될 것으로 판단됨.

ㅇ 결론적으로 현 분산사육장은 오계가 서식하기에는 양호한 여건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 ****** ** / 2025. 4. 10.>

ㅇ 연산 화악리의 오계는 국가지정 자연유산으로 자연유산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하여야 함.

ㅇ 해당 분산사육 대상지는 산청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변이 산림으로 둘러쌓여

있고 과수원 등이 형성되어 있음.

ㅇ 조류인플루엔자의 감수성이 높은 야생 오리류의 서식지인 강, 하천, 호소 등이

분산 사육 대상지로부터 멀리 이격되어 있고, 마을에서 동 떨어진 지역에 소재

하고 있어 차량 및 사람의 출입과 야생오리의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

연산오계 보존을 위한 분산사육 대상지로는 적합한 지역으로 보임.

ㅇ 다만, 해당 지역은 산림이 발달된 지역으로 천적(참매, 수리부엉이, 담비, 삵,

족제비 등)이 서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천적으로 인한 포식에 대비

하여 시설 개선(방조 그물, 울타리 등)과 방역시설 구축이 시급함.

(2) 지자체 의견

<*** ***** / 2025. 7. 11.>

ㅇ 천연기념물을 멸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부개체를 분산사육 신청한 건으로,

신청 위치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을 이행 중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ㅇ 해당 위치가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를 위해 적합한지 국가유산청 자연유산

위원회 차원의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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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참고자료

ㅇ 신청지 위치도(경남 산청군 신안면 청현로 157-11)

ㅇ 사육시설 현황 및 참고사진

- 축사 : 1개동 350㎡(106평), 야외방사장 면적 : 1,650㎡(5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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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차량방역기

방사장 주변 휀스 방사장 내 방조망

오계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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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방역시설 및 보호시설 확보, 지침준수하여 시행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 / 가결 1명, 조건부가결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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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동식물유산 2025-04-04

4.「한라산 천연보호구역」주변 관광농원 조성

가. 제안사항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주변 관광농원 조성을 위해 자연유산 행위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주변 관광농원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항으로 2025년

제3차 자연유산위원회 심의(`25.5.21.)에서 ‘천연보호구역 가치에 맞는 식생계획

보완 및 토사유출 및 우수처리 등 공사 관리 방안 마련’의 사유로 보류된 사항임

ㅇ 추진경과

- `24.9.26. 매장유산 지표조사 실시
- `25.3.13. 행위허가 신청

- `25.4.1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영향진단 실시

- `25.5.14. 행위허가 현지조사 실시
- `25.5.21. 제3차 자연유산위원회 동식물유산분과 심의(보류)

· 천연보호구역 가치에 맞는 식생계획 보완

· 토사유출 및 우수처리 등 공사 관리방안 마련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자연유산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ㅇ 지 정 일 : 1966. 10. 12.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상효동 관광농원 조성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119번지 외 총15필지

ㅇ 사업내용 : 관광농원 조성 및 진출입로 변속차로 설치(87,356㎡)

· 관광농원 85,937㎡ : (2-2구역) 386㎡ (3구역) 85,551㎡

· 진출입로 1,419㎡ : (1구역) 578㎡ (2-2구역) 829㎡ (3구역) 12㎡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10개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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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유산과의 거리 : 허용기준 1구역(이격거리 50m), 2-2구역, 3구역

· 허용기준 공통사항: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한라산 천연보호구역」주변에 관광농원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유산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자연유산위원회 동식물유산분과 위원 / 2025. 5. 14.>

ㅇ 도로에서 바라보는 경관의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출입구부터 조성된 방풍림을 포함한 교목층의 식생 제거 시 주변 경관의
자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기존임상의 생태적 관리개선을 제외한

전반적인 변형은 최소화하고 조경 계획 시 지역 내 자생식물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천연보호구역과의 경관적 일체성을 높이는 설계를 통해 자연유산의
가치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최대 3.8m의 절·성토 공사 시 토양 교란 및 지반 안정성 저하 발생으로 강우 시

토사유출과 인접하천으로의 폐기물 유입으로 생태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공사 관리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ㅇ 저류지가 사업지 중앙에 위치하여 배수 경로가 불명확하며 하부 부지에서

발생하는 우수가 자연스럽게 접수되지 못하여 우수의 효과적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됨. 하부 부분에 제2저류지가 있지만 공사 초기, 저류지 시공 전 우수

배출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관리대책의 검토가 필요함.

(2) 지자체 의견

<**** ***** / 2025. 5. 15.>

ㅇ 신청 건은「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 2-2, 3구역 내
관광농원 조성, 변속차로 설치 등의 내용으로, 사업부지 대부분은 3구역에

해당하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건물 신축은 가능하지만 저류지

조성 등에 따른 3m이상의 절·성토 등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천연기념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보존’과 신청인의 생산활동을 위한 자연

유산 ‘활용’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자연유산위원회의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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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자연유산위원회 동식물유산분과(`25.5.21.) 보완 요청사항 제출>

ㅇ 천연보호구역 가치에 맞는 식생계획 보완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을 감안하여 외래유입종은 우선배제하고 제주의 특색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식재계획을 재수립

ㅇ 토사유출 및 우수처리 등 공사 관리방안 마련 후 재검토
·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기준으로 한 관리방안 마련

· 사업지역 내 토사유출·우수처리를 위한 가배수로·임시침사지 설치 및 절·성토

사면 관리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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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참고자료

□ 조감도

□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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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계획

(1) 관광농원

구 분 내용

건축

계획

동명칭 구역 높이(m) 건축면적(㎡) 연면적(㎡)

방문자센터동

(1동)
3 10.15 703.93 1,150.08

정비창고동

(1동)
3 5.75 169.00 169.00

체험센터동

(2동)
3 4.95 77.76 77.76

스타트하우스

(3동)
3 5.35 183.15 183.15

야외화장실

(6동)
3 3.05 - 27.3

영농체험장(야외) 3 부지면적 = 21,867㎡

파크골프장 3 부지면적 = 40,232㎡, 36홀

기반

시설

내부도로 2-2, 3 폭원(B)=8m,  포장면적=8,284.8㎡, 포장=아스콘

보행자도로 2-2, 3
폭원(B)=1.5~2.0m,  포장면적=1,668.6㎡, 

포장=소형고압블럭

주 차 장 3 주차면수=207면, 포장=잔디블럭

산 책 로 3 폭원(B)=3.0m,  포장=비포장

저류지

저류지 1 3 총면적=2,867.0㎡, 총깊이=3.5m, 총용량=7,060㎥

저류지 2 3 총면적=1,282.0㎡, 총깊이=3.5m, 총용량=2,285㎥

조경 계획 2-2, 3

조경면적=12,890㎡, 식재면적=6,445.28㎡

수종 : 동백나무, 먼나무, 아왜나무, 사철나무, 후박

나무, 꽝꽝나무, 산딸나무, 자귀나무 등

구조물 계획 3
- 전석쌓기 : 연장(L)=601.0m, 높이(H)=0.5~4.9m

- 옹    벽 : 연장(L)=213.5m, 높이(H)= 1.0~2.0m

절성토 계획 3
- 최대절토고 : 3.8m, 최대성토고 : 2.4m

- 절토량 : 43,662㎥, 성토량 : 1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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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출입로(변속차로)

구 분 구역 내용

변속

차로

감속차로 1 연장(L)=28m, 폭(B)=3.25m, 포장=아스콘

가속차로 2-2 연장(L)=60m, 폭(B)=3.00m, 포장=아스콘

이설계획 1
버스정류장 : 1개소, 가로등 : 3개소, 

소형표지판 : 1개소

구조물 계획 1, 2-2 전석쌓기 : 연장(L)=46.3m, 높이(H)=0.5~1.1m

공 사 계 획 -

기계(백호,덤프) 및 인력으로 노반정비 및 기존포장

철거 후 아스콘포장(가감속차로, 진출입로), 

칼라아스콘포장(보도), I.L.P포장(버스정류장), 

L형측구 설치, 경계석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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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수량표(기존/변경)

□ 식재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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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획 평면도

□ 부지 종단면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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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종단면도(2/2)

□ 상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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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계획

□ 우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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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계획

□ 절성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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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 계획

□ 진출입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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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입로 포장계획

□ 구조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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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입로 현장사진

감속차로 시점

감속차로 및 보도 설치, 버스정류장 이설 계획구간

감속차로 종점

가속차로 시점 출입부

감속차로 종점부, 사업지역 출입부, 가속차로 시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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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천연보호구역 경관 및 식생과 조화되도록 관계전문가 자문 및 국가유산청

협의 후 시행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가결 2명, 조건부가결 7명



- 42 -

안건번호 동식물유산 2025-04-05

5.「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내외 서귀포항 재정비

가. 제안사항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내외 서귀포항 재정비를 위해 자연유산 행위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내외 서귀포항 재정비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ㅇ 추진경과

- `24.5.28. 지표조사 실시
- `25.3.11. 행위허가 신청

- `25.7.2. 행위허가 현지조사 실시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2) 대상자연유산 : (지정구역, 3구역)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3구역)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ㅇ 지 정 일 :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2000. 7. 18.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2004. 12. 13.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2008. 8. 8.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서귀포항 재정비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758-4번지 서귀포항 일원

ㅇ 사업내용 : 부두 철거·설치 및 박지준설(67,116㎡)
· 철거 11,845㎡ : (구)5, 6부두, 마무리호안(콘크리트 블록)

· 설치 30,836㎡ : 잡화부두(1) 13,879㎡, 잡화부두(2) 9,279㎡, 여객부두 7,678㎡

· 박지준설 36,280㎡(철거면적 포함), DL(-)8.50m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9.12.31.(예정)

(4) 자연유산과의 거리 : 지정구역, 3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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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내외 및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주변의 서귀포항 재정비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유산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자연유산위원회 동식물유산분과 위원 / 2025. 7. 2.>

ㅇ 기존 돌출된 부두의 철거와 준설 작업 시 부유사가 유출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오탁방지 대책이 요구됨.
ㅇ 부유물질의 이동경로 상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해송, 긴가지해송을 비롯한

산호류에 대한 철저한 보존방안을 수립하거나, 현지 보존이 어려울 경우

이식하는 방안도 필요함.
ㅇ 육상동물의 경우 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계획서

에서 제시한 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 前문화재전문위원 / 2025. 7. 2.>

ㅇ 서귀포항 환경영향평가 자료 등에서 사업 시행에 직·간접적인 해류와 조류의

영향을 받는 동방파제와 남방파제에 법정보호종이 출현하였고, 일부 구역에서
천연기념물인 해송과 긴가지해송도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됨.

ㅇ 서귀포 주변해역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산호 군락이 녹고 경산호들의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사업 진행 시 현장조사가 문섬 1개 정점만
수행되어 조사 구역 부족으로 인한 천연기념물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연유산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2) 지자체(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의견

<**** ***** / 2025. 7. 10.>

ㅇ 신청 건은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지정구역 및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주변 서귀포항 재정비공사를 통하여 항만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를 위한 사항임.

신청부서의 사업목적 및 서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과, 천연기념물

(문섬 및 연산호 군락)에 대한 보존·활용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자연유산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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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25. 7. 2.) 의견 조치사항 제출>

ㅇ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 해송, 긴가지해송)에 대한 대책 필요
∙ 환경영향평가 시 제시된 연산호 군락에 대한 모니터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전이나 이식보다 원형대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수립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저감대책을 우선 수립함.
∙ 부유사 확산 저감대책으로는 항내에는 이동식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작업선

이동 경로와 상관없이 부유사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항외에는 고정식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저감 효과를 향상하였음.
∙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환경조사계획(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하고, 이에 따라 SPM(부유입자물질)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방안을 제시

하였고, 부유입자농도에 따른 공사강도 조정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음.
∙ 이외에도 연산호 표면 퇴적물 제거, 공사 시기 조정 등을 우선적으로 이행한

후에도 법정 보호종에 대한 부유사의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식

방안 검토 등 추가 대책을 수립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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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참고자료

□ 자연유산구역 및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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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도

□ 사업개요

구 분 시설개요 규 모 단 위

제거

(구)5부두 소파 블록식(이글루 블록) 131.8 m

마무리호안 콘크리트 블록식 90 m

(구)6부두 소파 블록식(이글루 블록, 터널 블록) 131.8 m

계류시설
잡화부두 소파 블록식(이글루 블록) 320 m

여객부두 소파 블록식(이글루 블록, 터널 블록) 152 m

준설 박지준설 DL.(-)8.50m 36,000 ㎡

매립 부지조성 부두 야적장 조성 34,000 ㎡

상부시설정비 상치 Con’c, 곡주, 방충재, 차막이 등 1 식

포장 콘크리트포장(부두뜰), 아스콘포장(야적장) 1 식

공급인입시설 급수, 우수(초기우수처리시설 포함), 전기 등 1 식

부대시설 오탁방지막, 등부표, 휀스 설치, 노면표시 등 1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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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보호종 조사결과

1)조사위치

2)사업지구 주변해역 보호종 조사결과

구분 보호종
국가유산

(국가유산청)
해양보호생물
(해양수산부)

멸종위기야생
생물(환경부)

비고

1 Myriopathes japonica(해송) ○ ○ Ⅱ급
자료조사1)

현지조사2)

2 Myriopathes lata(긴가지해송) ○ ○ 　
자료조사

현지조사
3 Cirripathes anguina(실해송) 　 ○ 　 자료조사
4 Dendronephthya alba(흰수지맨드라미) 　 ○ Ⅱ급 자료조사

5 Dendronephthya castanea(밤수지맨드라미) 　 ○ Ⅱ급
자료조사

현지조사

6
Dendronephthya

putteri(자색수지맨드라미)
　 ○ Ⅱ급 자료조사

7
Dendronephthya

suensoni(검붉은수지맨드라미)
　 ○ Ⅱ급 자료조사

8 Echinogorgia complexa(측맵시산호) 　 ○ Ⅱ급 자료조사
9 Ellisella ceratophyta(별혹산호) 　 ○ Ⅱ급 자료조사

10 Euplexaura crassa(둔한진총산호) 　 ○ Ⅱ급
자료조사

현지조사

11
Dichopsammia

granulosa(미립이분지돌산호)
　 ○ 　 자료조사

12 Caretta caretta(붉은바다거북) 　 ○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기간: 2021.11. ~ 2022.02., 2) 현지조사 기간: 2023.11. ~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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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1) 공사시 부유물질 저감대책(오탁방지막 설치계획)

가) 개요

◦ 해상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부유물질 확산을 방지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양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공사구역 외곽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할 계획임

◦ 마을어업권, 연산호군락 및 새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내 이동식 오탁방지막 설치를 

계획하였음

◦ 기초 및 박지준설, 사석투하 시 발생하는 부유사의 확산 방지, 건설공사에 따른 해양생태

계 피해 최소화, 부유사 확산 수치모형실험 결과를 고려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음

나) 오탁방지막 설계

◦ 오탁방지막 설계조건은 서귀포항 재정비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부유물질의 확산을 저감할 

수 있도록 설계조건을 정하였으며, 오탁방지막에 작용하는 외력 조건에 따라 오탁방지막 

부재 및 앵커의 규모를 산정하였음

◦ 공사기간 중 파손 및 유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치 구역의 수심 및 파랑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며, 설계조건은 수치모형실험에 의해 산출된 10년 빈도 설계파 

및 조류속을 적용함

오탁방지막 설계조건

수심(h)
(m)

파고(H)
(m)

주기(T)
(s)

파장(L)
(m)

풍속(U)
(m/s)

조류속(V)
(m/s)

막체폭(B)
(m)

25.0 3.50 16.5 242.28 24.70 0.47 2.0

오탁방지막 규격 결정

구    분 규   격 비  고

막체의 규격 20.0(L)×2.0(B)
1경간

(1Span)당
Float Dia(φ) φ500mm (COVER형)

막체의 인장강도 30ton/m급

톤백형 Anchor 1.5B×1.5L×1.5H 4EA

막체와 톤백 연결용

Wire Rope
Main

규격 φ18mm(Br=15.1 ton) -

연장 51.0m -

Shackle Main φ25mm -

Wire Rope Clip Main φ18mm -

P.P Rope Anchor와 부위 연결용 φ18mm -

부위 Anchor거치 위치표시용 SHE-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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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탁방지막 유지·관리 계획

◦ 오탁방지막 설치 후 패류, 해조류 및 부유물질의 부착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가 없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오탁방지막 파손 시 즉각 보수 또는 교체를 할 계획임

오탁방지막 유지·관리 계획

점검내용 관리방안 점검주기

◦오탁방지막 손상여부

◦Float부 및 기타 부속기구 점검

◦손상발견 즉시 오탁방지막 교체설치 

(교체설치시 까지 작업 일시 중지)

◦이상발견 즉시 예비부속품으로 손상부분 교체

일일점검

◦오탁방지막 공극 폐쇄정도 및 이물질

부착여부 확인

◦주기적으로 흡착물질 제거

◦공극파쇄가 심할 경우 즉시 흡착물질 제거

◦이물질 부착확인시 즉각 제거

월 점검

오탁방지막 설치계획

주) 오탁방지막 설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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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강도 기준 및 대응 조치(안)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을 비롯하여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주요 원인인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 및 공사장비로 인한 소음·진동을 고려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수립

한 부유물질 관리농도기준, 소음·진동 목표기준 및 사업지구 주요 종(연산호 등)의 산란

기를 공사강도 조절을 위한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 공사강도 조절을 위한 기준 초과시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자, 시공사, 사후환

경영향조사업체, 건설사업관리단 등 기술진의 판단에 따라 작업시간·면적, 장비의 투입,

추가 저감시설 적용 등의 대응 조치를 실시할 계획임

- 산란기의 경우 대규모 작업의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계획임

공사강도 조절을 위한 기준 설정

구분 공사강도 조절 기준 대응 조치(안)

부유사 확산 ◦부유물질 관리농도기준(SW-9 지점)
◦작업시간·면적 조절, 장비수 조절, 일

일 준설량 조절 등

소음·진동 ◦조사지점별 목표기준 만족여부
◦장비의 분산 투입, 장비의 작동 속도 

조절, 작업기간 조절 등

산란기 ◦연산호 등 주요종의 산란기(여름철)
◦대규모 작업 회피, 장비의 분산 투입,

장비의 작동 속도 조절 등

3) 이외 보호종 보전방안

가) 저감방안

구분 저감방안 비고

연산호 표면 퇴적물 제거
◦잠수조사시 연산호 군락 표면 미세분진 침착 시 저압 
송풍기(Air Blower)사용한 퇴적물 직접제거

-

시기 조정 ◦연산호 산란기(여름철) 대규모 작업 회피 -

나) 연산호 군락 모니터링 계획

◦ 금회 사업시행으로인 해양보호생물(연산호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

◦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모니터링) 계획 수립시 전문가(해양 생물학 김사홍 박사)의 자문의

견을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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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법정보호종 등)

구  분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해
양
동
․
식
물
상

공
사
시
·
운
영
시

◦법정보호종 등

- 해양보호생물

※ 연산호 군락 표면 미세분진 침착 시 저

압 송풍기(Air Blower)사용한 퇴적

물 직접제거

- 미세분진 퇴적량 조사(저층 SPM 조사)

◦문섬 인근 2개정점

◦외항방파제 및 동방

파제 호안 인근

◦남방파제 1개정점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잠수조사)

◦공사시 :
분기 1회
운영시 :
반기 1회

(공사전 1회 
조사실시)

□ 연산호 이식방안 검토
1) 연산호 이식 전 고려사항

◦ 연산호는 고착성 저서생물로서 자발적인 서식지 이동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존 서식

지의 보전이 최우선 원칙이 되어야 함

◦ 그러나 연산호 군락이 위치한 해역이 불가피하게 직접적인 공사 영향권에 포함되어 실질

적인 물리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연산호의 생물학적 특성과 운동성의 제한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사전 이식 조치가 불가피한 수단으로 판단됨

◦ 금회 사업시행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구간(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의 시공 전 항내 잠수조

사를 실시하여 연산호 서식여부 및 이식에 필요한 개체수를 조사할 계획임

2) 연산호 이식 사례

◦ 연산호의 이식 생존률은 일반적으로 평균 약 50~60% 수준으로 보고되며, 장기적으로는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연산호 이식사례

구분 생존률 비고

이식 해양보호생물 모니터링 용역, 2024.12,

제주특별자치도

밤수지맨드라미 43%

(7개체 중 3개체)
-

지속가능한 산호자원보전 복원기술개발 연구보고서,

2011.06, 국토해양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분홍바다맨드라미 약 84%,

큰수지맨드라미 약 56%,

둥근컵산호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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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 동·식물상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1) 육상동물상(조류)

◦ 해양에 위치하는 사업지구는 기 운영에 따른 인위적인 교란 영향(선박 통행, 접안시설 이

용 등)으로 대부분의 조류는 사업지구보다는 주변 섬(새섬, 문섬 등)과 하천(연외천) 하류에 

주로 분포하였음

◦ 공사시 서식지 훼손 영향은 없으나 공사장비 운용에 따른 소음·진동과 준설시 부유물로 

인한 일시적인 서식지 교란이 예상됨

◦ 운영시 환경이 안정화되면 기존 출현종들을 중심으로 다시 유입하여 서식할 것으로 판단

됨에 따라 서식지 감소 등에 의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육수동물상

◦ 담수어류 및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이 서식 가능한 지역은 주변에 위치한 하천(연외천)으로 

나타났는데, 해양에 위치하는 사업지구의 입지특성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고려할 때 육수

동물의 주요 서식지(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법정보호종

가) 현지조사

◦ 원앙, 황조롱이, 새매는 사업지구에서 약 800m 정도 충분히 떨어진 하천(연외천) 하류에

서 발견되어 직·간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나) 자료조사

◦ 자료에서 보고된 원앙, 쇠가마우지, 황조롱이, 매, 물수리, 잿빛개구리매, 조롱이, 새매, 두

견, 소쩍새, 긴꼬리딱새의 주요 서식지 및 이동경로는 사업지구에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서식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나. 저감방안

1) 육상 동물상(조류)

◦ 사업지구 주변의 섬(새섬, 문섬 등)과 하천(연외천 하류)에는 다양한 조류들이 서식지로 이용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지역 공사시 저소음장비를 이용하고 소음·진동 규제기준 및 목표

기준을 준수하여 소음·진동을 최소화할 계획임

◦ 준설공사시 수질오염 저감대책을 철저히 수립·시행할 계획임(“9.3 수환경분야”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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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수동물상

◦ 사업지구는 담수어류 및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서식지(연외천)와 충분히 이격되어 있어 직접

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시 수질오염 저감대책을 철저히 수립·시행할 계획임

3) 법정보호종

◦ 사업시행시 법정보호종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서식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사후환경영

향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서식에 지대한 영향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다.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동·식물상의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동일한 조

사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주변 생태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저감대책 및 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계획임

동․식물상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시기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공
사
시

◦육상동물

- 조류의 현황 및 영향조사

- 법정보호종 출현 모니터링

- 저감방안 이행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1회/반기

운
영
시

◦육상동물

- 조류의 현황 및 영향조사

- 법정보호종 출현 모니터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1회/연


